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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 130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출(제안)이유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원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제안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550,734.4 증) 224.4 550,958.8

건고131

(1976.8.21)

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08,823.0 증) 224.4 109,047.4 -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현황 : 1,584세대

계획 : 2,446세대

증) 86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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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108,823.0 증) 224.4 109,047.4

획

지

소 계 98,843.0 감) 9,884.3 88,958.7

공동주택 90,734.7 감) 1,776.0 88,958.7

주구중심 3,308.3 감) 3,308.3 -

공공이용시설 4,800.0 감) 4,8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9,980.0 증) 10,108.7 20,088.7 건축물 기부채납 9,884.3㎡

도로 - 증) 2,586.4 2,586.4
도로(토지) 2,362.0㎡

+건축물(입체보행로) 224.4㎡

공원 9,980.0 증) 7,522.3 17,502.3
영등포구소유국공유지9,980㎡

+기부채납7,522.3㎡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8,823.0 증) 224.4 109,047.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8,823.0 증) 214.9 109,037.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980.0 감) 9,98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증) 214.9 214.9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98,843.0 감) 98,843.0 - -

준주거지역 - 증) 108,823.0 108,823.0 99.8

녹지

지역

소 계 - 증) 9.5 9.5 -

자연녹지지역 - 증) 9.5 9.5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여의도동

일원
550,734.4 증)224.4 550,958.8

76.8.21.

(건고197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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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폭원(m)

기정 대로 3 100 25 주간선도로 590 국제금융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70.3.26

(건고143)
-

변경 대로 3 100 25~27 주간선도로
590

(46)
국제금융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70.3.26

(건고143)
폭원변경

기정 중로 1 132 20~30 보조간선도로 6,873 여의도남단 여의도북단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1 132 20~30 보조간선도로
6,873

(4)
여의도남단 여의도북단 일반도로 - -

특수도로와

중복결정

신설 중로 1 - 20 보조간선도로
272

(272)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 4~8 특수도로
44

(44)

여의도동

50

여의도동

86-5

보행자

전용도로
- -

도로,하천과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0
도로폭원변경

(폭원:25m→25~27m)
∙중로1류(신설)에따른완화차로조성을위한도로폭원확폭

중로1-132 중복결정사항추가 ∙소로3류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의중복결정(79.9㎡)

중로1-
도로신설

(폭원: 20m, 연장: 272m)
∙정비사업에따른세대수증가를반영하기위한도로신설

소로3-
도로신설

(폭원:4~8m,연장:44m)

∙여의도한강공원과의보행연계를위한입체보행로설치에따른설치구간내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신설

∙도로(중로1-132)및하천(한강)과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교통광장 원효대교남단
22,569.0
(703.5)

감) 703.5 21,865.5
78.10.20
(건고313)

※ (  )는 구역 내 면적임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면적축소

- 22,569.0㎡→21,865.5㎡

감)703.5㎡

∙재건축정비구역내편입되어있던광장시설에대하여토지이용의

정합성을위하여일부면적축소를통한구역내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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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50-2 5,350.0 감) 5,350.0 -
건고147

(̀71.3.22)
평화공원

폐지 ②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50-3 4,630.0 감) 4,630.0 -
건고147

(̀71.3.22)
자유공원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여의도동50일원 - 증) 17,502.3 17,502.3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폐지

-감) 5,350.0㎡ ∙기존여의대방로및63로가로활성화를위해설치되었던어린이공원에

대하여공원의세분및위치변경을위하여폐지후문화공원신설
② 어린이공원

∙폐지

-감) 4,630.0㎡

① 문화공원
∙신설

-증) 17,502.3㎡
∙한강의공공성및접근성향상을위해한강변인접위치에문화공원신설

다)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하천
국가

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41.51 - 40,747,844 - 40,747,844

대통령령

6583

(73.3.21)

-

변경 하천
국가

하천

경기도

김포군

시계

경기도

하남시

시계

41.51 - 40,747,844 - 40,747,844

대통령령

6583

(73.3.21)

소로3류

(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면적143.2㎡)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천
∙소로3류(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면적143.2㎡)

∙여의도한강공원과연계를위한한강공원내입체보행로설치에따른

중복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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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연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판매시설

여의도동

50번지일대

- 증) 5,650.00 5,650.00

근린생활시설 - 증) 5,440.00 5,440.00

관리사무소 - 증) 150.00 150.00

주

민

공

동

시

설

경로당 - 증) 500.09 500.09

어린이집 - 증) 725.64 725.64

작은도서관 - 증) 300.24 300.24

다함께돌봄센터 - 증) 66.51 66.51

어린이놀이터 - 증) 2,322.81 2,322.81

주민운동시설 - 증) 1,000.00 1,000.00

지역문화센터 증)275.00 275.00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증)330.00 330.00

합계 - 증) 16,760.29 16,760.29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09,047.4
여의도동

50번지일대
25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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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변경 획지1 88,958.7
여의도동

50번지일대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348.57 399.99

200m이하

(65층이하)

주택의규모및

규모별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2,446세대

∙건립규모

건립규모
세대수

비고
세대 비율(%)

합계 2,446 100.0

60㎡이하 324 13.2

60㎡~85㎡이하 1,144 46.8

85㎡이상 978 40.0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공동주택: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6m, 10~21m

심의완화사항
∙공공주택건설에따른상한용적률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 상한용적률348.57%→법적상한용적률399.99%

기타사항에관한계획

∙공공보행통로

-정비계획결정도상지정된위치에2개소폭15m로설치

∙연도형상가

-구간:여의대방로변

-용도:근린생활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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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택 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설 공공시설 등(㎡)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등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계 토지 및토지지분 건축물(환산부지)109,047.4 88,958.7 29,973.0 22,476.3 7,496.7 10,204.4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9,973.0㎡ – 10,204.4㎡ – 0㎡ = 19,768.6㎡ (20.0%)
토지 ∙ 도로 제공부지 : 2,362.0㎡ (전체 2,586.4㎡ 중 국공유지 224.4㎡)∙ 공원 제공부지 : 7,522.3㎡ (전체 17,502.3㎡ 중 국공유지 9,980.0㎡)
토지
지분면적

∙ 공공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2,387.6㎡= (공공건축물 연면적 15,160.8㎡ / 최대연면적 564,877.02) × 대지면적 88,958.7㎡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환산부지면적  = 문화시설 + 공공체육시설 + 과학체험관 + 어르신복합시설 + 유아과학놀이터 + 청소년문화의집 + 입체보행로  = 2,924.8㎡ + 2,279.5㎡ + 518.1㎡ + 774.7㎡ + 443.4㎡ + 482.6㎡ + 76.0㎡ = 7,499.2㎡  ①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 환산부지 면적 = 2,924.8㎡-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1) = 17,593.0㎡ × 4,472,000원/㎡ = 78,675,896,0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②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체육시설) : 환산부지 면적 = 2,279.5㎡-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3) = 15,000.0㎡ × 4,088,000원/㎡ = 61,320,000,0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③ 건축물 기부채납(과학체험관) : 환산부지 면적 = 518.1㎡-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4) = 3,000.0㎡ × 4,646,000원/㎡ = 13,938,000,0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④ 건축물 기부채납(어르신복합시설) : 환산부지 면적 = 774.7㎡-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5) = 5,500.0㎡ × 3,789,000원/㎡ = 20,839,500,0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⑤ 건축물 기부채납(유아과학놀이터) : 환산부지 면적 = 443.4㎡-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6) = 3,000.0㎡ × 3,976,000원/㎡ = 11,928,000,0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⑥ 건축물 기부채납(청소년문화의집) : 환산부지 면적 = 480.1㎡-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7) = 3,660.8㎡ × 3,528,000원/㎡ = 12,915,302,40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③ 건축물 기부채납(입체보행로) : 환산부지 면적 = 76.0㎡-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8) = 318.1㎡ × 6,429,200원/㎡ = 2,045,128,520원  : ㉯ 공시지가주2) × 2 = 13,450,000원/㎡ × 2 = 26,900,000원/㎡
주1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집회시설 공사비
주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2. 04. 29.기준) 
주3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체육관(체육센터) 공사비
주4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전시 및 박물관 공사비
주5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노인복지센터 공사비
주6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육아 및 보육, 키즈센터 공사비
주7 :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내 청소년 및 문화수련시설 공사비
주8 :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2011년도 정책자료집) : 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성수,가양,서빙고 

보행교) 사업비 평균값 적용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230% + 50% = 280%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필수 이행(기준용적률 완화 20%) = 20% < 21%{우수디자인(15%)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6%)}  - 선택 이행(허용용적률 완화 50%) = 50% < 50.74%{(한강 수변 연결성 강화(5%) + 리모델링 용이(10%) + 친환경 자동차(4%) + 녹지생태도심(4%) + 자연지반보존(5.1%) + 중수도시설(9.2%) + 전면공지 추가 조성(2.4%)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의무 개방(5%) + 세대구분형 주택(6%))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360.0% 이하 = 허용용적률 × (1+1.3×α(토지)+0.7×α(건축물)) = 280 + (1 × 1.3 × 0.14175 + 0.7 × 0.08660) = 348.57% < 360.00% 이므로 348.57% 적용
α(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271.9㎡ / 86,571.1㎡
α(건축물) = 공공시설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496.7㎡ / 86,571.1㎡

법적상한
용적률 399.9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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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

계획기준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완화)건설: 법적상한용적률에서정비계획으로정하여진용적률을

뺀용적률의50%이상

∙공공목적의공공주택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348.57%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399.99%이하(건축위원회심의에서최종결정)

공공주택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399.99%- 348.57%=51.42%

건립 용적률 ∙51.42%×0.5=25.71%

의무
연면적(지상층)

∙88,958.7㎡(대지면적) ×25.71%=22,871.28㎡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84㎡ 117.92㎡ 194 22,876.48㎡ 획지1

합계 194 22,876.48㎡ >22,871.28㎡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합계 2,446 100.0 2,252 194 7.9 100.0

59.9 324 13.3 324 - - -

84.9 1,144 46.8 950 194 7.9 100.0

103.9 414 16.9 414 - - -

128.9 380 15.5 380 - - -

154.9 123 5.0 123 - - -

178.9 55 2.3 55 - - -

200.9 6 0.2 6 - - -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1-3-3),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영등포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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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위치 계획목표 비고

보행

동선

보행동선 단지내 ∙학교,공원등보행다발시설과연계하여보행동선조성 -

공공

보행통로
단지내 ∙정비계획결정도상지정된위치에2개소폭15m로설치 -

보행자

출입구
단지내 ∙단지내․외부에서보행자접근이편리하도록출입구로계획 -

차량

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여의대방로변 ∙간선도로변차량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여의동로변 ∙간선도로변차량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일부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63로변 ∙간선도로변차량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일부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비상차량외차량은단지내보행환경와거주환경보호를위해지하통행우선 -

차량

출입구
단지내 ∙차량출입구는63로변에2개소,신설도로변1개소로제한하여인접도로의차량소통을원활하게함 -

주차
단지내

지하

∙지상주차를최소화하여단지내쾌적한보행환경및녹지공간확보

∙각세대별여유있게법정주차대수이상으로지침을준수하여주차난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
-

9) 연도형상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구간:여의대방로변

한강가는길가로활성화및포켓공간조성을통한

개방감확보

정비계획결정도

참조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인접주거지역과조화되는스카이라인형성

∙조망형경관분석으로한강변에대한조화로운경관형성유도

∙서울시경관기본계획을반영하여경관계획수립

-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균형고려,지형변화최소화

∙기존구역내녹지율을향상시키는녹지면적확보

∙차폐및조경녹지의확보로비오톱공간확보
-

생활환경 ∙도시가스등청정연료(LNG)사용과에너지절약형주거단지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등에의거저감대책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계획구역의입지상한강변에위치하나기존제방시설로침수등수재해에대한우려는없음.그러나

집중호우시구역내로유입되는수량등을감안하여계획구역주변에적정우수관망을설치

-산사태 ∙해당사항없음

화재
∙화재발생을대비하여방화계획은건축법의방화에관한규정및관련법규를순수하여종합적방

재계획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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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성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자
연
환
경

1.비오톱 - ○

⋅비오톱유형평가대부분지역2~3등급,
일부지역4등급
⋅개별비오톱은대부분평가제외지역, 일
부지역2등급

⋅비오톱분석결과대상지는대부분지역
이보호가치가낮은비오톱현황을보
이고있음
⋅녹지공간의최대확보로도시생태기능
강화도모

-

2.생태
네트워크

녹지
평가지표

○ ⋅시가화지역으로산림식생등미분포
⋅현지형및주변경관, 시설물분포등
을고려하여대지내공원(17,502.3㎡,
16.1%)를계획

-

생
활
환
경

3.토지이용
(생태면적률)

30% ○
⋅불투수토양포장률은대부분70%이상
⋅생태면적률35.0%확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
장,옥상녹화등투수포장면적확보

-

4.지형·지질

절․성토비율
20%미만

○ ⋅부지정지에따른토량발생예상
⋅부지정지시발생토량은되메우기등으
로재활용계획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부지정지에따른경미한지형변화예상
⋅현지형및토지이용을고려한공사계
획수립

-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지하수유출예상
⋅지하공간최소화, 차수성이뛰어난공
법으로지하수위유지

-

5.수질
(지표·지하),
물순환,
수리·수문

우수처리 ○ ⋅우수처리계획검토
⋅사업지구내우수를차집하여기존우
수처리계획에의해처리

-

6.바람 바람길확보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변화는 미미할
것으로예상

⋅풍향을고려한배치계획수립 -

7.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토량이동에
따른일시적인대기오염물질발생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토량이동에
따른일시적인대기오염물질발생
⋅운영시연료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
발생

-

8.온실가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취사및난반용에너지사용에따른대
기오염물질이배출될것으로예상

⋅오염물질배출량이적은LNG사용 -

9.친환경적자
원순환

폐기물처리 ○ ⋅공사시및운영시폐기물발생예상 ⋅서울시폐기물처리계획에의거처리 -

10.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공사시소음진동영향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저진동장비사용
-

11.경관 조망권확보 ○ ⋅건축물계획으로인한주변경관변화발생
⋅주변지역과연계된조화로운스카이라
인계획수립

-

12.휴식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
간최대확보

○ ⋅주변에휴식․여가공간부족 ⋅공원을확보하여휴식․여가공간조성 -

13.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북측일부주거지역에대한일조
영향예상

⋅일조시간확보를위한관련법준수를
통한일조영향최소화

-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한국자산신탁

현황:1,584세대

계획:2,446세대

증)85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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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여의도동50일대 -
증)

109,047.4
109,047.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결정사유

신설

여의도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여의도동50일대
∙여의도시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

지구단위계획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 변경(안) 참조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 변경(안)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구분 가구 및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율(%) 비고

획지
합계 - 88,958.7 100.0

획지1 영등포구여의도동50번지일원 88,958.7 100.0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불허용도 및 허용용도 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획지1 A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주택법시행령제7조의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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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획지1 준주거지역 60%이하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

률

획지1

(준주거지역)
230%이하 280%이하 360%이하 400%이하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상한용적률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름

○ 높이 계획 결정조서

구분
높이

비고
기준 최고

획지1 - 200m이하(65층이하) 공동주택용지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건축

한계선

여의동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10~21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여의대방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10m

63로변및

여의도성당남동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6m

삼익은하아파트인접부

신설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배치

구간

주민공동시설배치구간 ∙단지내보행접근이높은지역은주민공동이용시설배치권장 -

도심형주거배치구간

(권장)

∙금융중심지지원형주동배치(저층부에블록형연도형상가및커뮤니티시설배치로

보행친화적공간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저층부개방구간 ∙문화공원~한강보행연계를위해한강변으로저층부개방구간계획

디자인특화동배치구간 ∙고층타워형주동배치

연도형상가배치구간

(권장)
∙여의대방로는한강가는길로가로활성화및포켓공간조성을통해개방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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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필수 이행항목(의무이행 인센티브 : 총량의 20% 이상)

유형 목표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
량

비고

의무

이행

일반 재건축

기준

허용용적률

2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행위

이행

우수디자인 우수디자인 15%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중복적용

불가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1+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불인정

에너지 효율 1+ /

녹색건축인증 우수
6%

에너지 효율 1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6%

에너지 효율 1 / 녹색건축인증

우수
3%

신재생에너

지 공급률

20%초과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불인정
20%이하 ~ 15%초과 2%

15%이하 ~ 10%초과 1%

지능형건축

물 인증

1등급 15%

-

2등급 12%

3등급 9%

4등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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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이행항목(계획유도 인센티브 : 총량의 70% 이하)

유형 목표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
량

비고

계획

유도

친환경

정책

이행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1 1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

ZEB2 14%
ZEB3 13%
ZEB4 12%
ZEB5 11%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25% 이상 5%
20% 이상 4%
15% 이상 3%

한강, 샛강 수변

연결성 강화

한강 연결통로 조성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관련규정 충족시 10%

장수명주택과

중복적용 불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의무량의

10% 초과설치 및 개방
4%

-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의무량의

7% 초과설치 및 개방
3%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의무량의

5% 초과설치 및 개방
2%

녹지생태도심

조경 의무사항의 20% 이상

초과 식재시

(1㎡당 교목 0.24주 / 관목

1.2주 이상 식재)

4%

국토교통부 기준

(1㎡당 교목 0.2주

/ 관목 1주 이상

식재)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산식에

따름
-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9.2%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04 9.2%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는 제외

열린도시

공간조성

무장애

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우수등급
인증시

최우수 5%

우수 4%

단지내

소통공

간

조성

비주거시설

생활공유가

로배치(부대

복리시설

제외)

지상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비주거시설 총량의 1/2

이상

생활공유가로 배치

5%

공공공

간

확보

공개공지

법적의무면

적

초과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최대

10%

필로티구조 : α =

0.5

개방형구조 : 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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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목표 항목 세부항목
인센티브
량

비고

전면공지

추가 조성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5

- 대지경계선에서

3m(비주거동 배치면

6m) 이상 후퇴한 전면공지만

인정

최대5%

시설

공유

단지 내

부대복리시

설 외부

개방

20% 개방 5%
「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의무 설치면적의

20~40% 이상

추가조성

및 외부 개방시

30% 개방 7%

40% 개방 10%

도심

지원

기능

주거

안정

세대구분형

(분리형)

주택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수
30% 이상 도입

6%
10, 20, 30%의

중간비율 조성 시

직선보간 산정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수
20% 이상 도입

4%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수
10% 이상 도입

2%

민간

임대

주택

10년

이상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15%

10, 15, 20%의

중간비율 조성 시

직선보간 산정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15% 이상 확보

10%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10% 이상 확보

5%

20년

이상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20%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15% 이상 확보

15%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세대수의
10% 이상 확보

10%

도심

지원

외국인 전용

주거,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세대수의
10% 이상을 외국인전용
주택(오피스텔) 조성 시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시설
설치(세대당 3.5㎡)

10%

금융업무 지원공간

(전용 보육시설 등

외국인 거주자 전용

커뮤니티확보)

지역

사회

기여

(주민공동시
설 외)
공익시설
설치·개방

기준용적률 × 공익시설연면적
/ 대지면적 × 0.5

산식에

따름

도서관, 보육시설,

급식소 등 지역

필요시설 사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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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필수

이행

우수디자인 15%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6% 에너지효율 1+ / 녹색건축인증우수

소계 21% > 20%적용

선택적

이행

한강, 샛강수변연결성강화 5% 한강연결통로조성시

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 10% 관련규정충족시

친환경자동차 4%
전기차충전시설법적의무량의 10%초과

설치및개방

녹지생태도심 4% 조경의무사항의 20%이상초과식재시

자연지반보존 5.1% -

중수도시설설치 9.2% -

전면공지추가조성 2.4% -

단지내부대복리시설외부

개방
5% 20%개방

세대구분형(분리형) 주택 6%
전용면적 85㎡이상인세대수 30%이상

도입

소계 50.7% > 50%적용

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68.57% 51.42% 총 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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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도로의보행공간과일체화된보행공간조성

-조경공간내에는가로수,벤치,카페테라스등을조화롭게조성하여가로

정원으로계획하되보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최대한후퇴하여설치

-단, 판매를위한시설물설치불허

조성위치는

결정도를따르되

계획여건에따라

조정가능

공공보행

통로
공동주택단지내

∙폭15m및24시간개방

∙수변과보행네트워크강화를위한보행공간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따르되

계획여건에따라

조정가능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

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교차로

가각부일대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구간내에서는대지안으로의차량출입이불가능하도록조성

※기존건축물에대하여차량출입불허구간적용을받지아니하고기존차량출입구간

적용(철거후신축시적용)

※정비계획에서결정된진출입구주변의차량출입불허구간은해제

지정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단지내주차

및차량동선
공동주택

∙비상차량을제외한단지내지상주차가급적지양

∙단지내보행동선과차량동선이교차하는구간은보행우선통행구조로조성
-

단지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공원등보행유발시설을고려하여단지내보행자도로를조성

∙보행로는인접단지의보행로와연계성고려

∙보행로주변조경시설및주민휴게시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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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관리계획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자

연

환

경

1.비오톱 - ○

⋅비오톱유형평가대부분지역2~3등급,

일부지역4등급

⋅개별비오톱은대부분평가제외지역, 일

부지역2등급

⋅비오톱분석결과대상지는대부분지역

이보호가치가낮은비오톱현황을보이

고있음

⋅녹지공간의최대확보로도시생태기능

강화도모

-

2.생태

네트워크

녹지

평가지표
○ ⋅시가화지역으로산림식생등미분포

⋅현지형및주변경관, 시설물분포등

을 고려하여 대지내 공원(17,502.3㎡,

16.1%)를계획

-

생

활

환

경

3.토지이용

(생태면적률)
30% ○

⋅불투수토양포장률은대부분70%이상

⋅생태면적률35.0%확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

장,옥상녹화등투수포장면적확보
-

4.지형·지질

절․성토비율

20%미만
○ ⋅부지정지에따른토량발생예상

⋅부지정지시발생토량은되메우기등으

로재활용계획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부지정지에따른경미한지형변화예상

⋅현지형및토지이용을고려한공사계

획수립
-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지하수유출예상
⋅지하공간최소화, 차수성이뛰어난공

법으로지하수위유지
-

5.수질

(지표·지하),

물순환,

수리·수문

우수처리 ○ ⋅우수처리계획검토
⋅사업지구내우수를차집하여기존우

수처리계획에의해처리
-

6.바람 바람길확보 ○
⋅사업시행으로인한기상변화는미미할

것으로예상
⋅풍향을고려한배치계획수립 -

7.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토량이동에

따른일시적인대기오염물질발생

⋅운영시연료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

발생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토량이동에

따른일시적인대기오염물질발생

⋅운영시연료사용에따른대기오염물질

발생

-

8.온실가스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수립
○

⋅취사및난반용에너지사용에따른대

기오염물질이배출될것으로예상
⋅오염물질배출량이적은LNG사용 -

9.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 ⋅공사시및운영시폐기물발생예상 ⋅서울시폐기물처리계획에의거처리 -

10.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공사시소음진동영향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저진동장비사용
-

11.경관 조망권확보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주변지역과연계된조화로운스카이라

인계획수립
-

12.휴식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

간최대확보
○ ⋅주변에휴식․여가공간부족 ⋅공원을확보하여휴식․여가공간조성 -

13.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북측일부주거지역에대한일

조영향예상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한일조영향최소화
-

라)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완화) 건설에관한계획: 정비계획변경(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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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 2017.05.19.: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진단 D등급

○ 2017.06.01.: 한국자산신탁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영등포구고시 제2017-45호)

○ 2018.01.16.: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안) 접수

(한국자산신탁→영등포구)

○ 2018.02.28.~03.30.: 주민공람공고

○ 2018.04.16.: 영등포구의회 의견청취(결과 : 원안가결)

○ 2018.06.20.: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2018.07.10.: 서울시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 2018.08.26.: 서울시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 잠정 보류

○ 2021.11.12.: 신속통합기획 선정

○ 2021.12.~2022.10.: 신속통합기획 수립

○ 2022.11.07.: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확정

○ 2023.01.17.: 여의도시범아파트신속통합기획재건축정비계획결정(변경)(안)접수

○ 2023.02.02.~16.: 관련부서 협의

4.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주민설명회: 2023. 4월중예정

○ 주민공람

- 공 고 일: 2023.03.23. 예정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 공람지연사유: 공공시설 협의회신 지연(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

○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2023.02.02.~16.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일부 협의부서 협의의견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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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금회 상정안건은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2006.1.2.)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통해 사전 검토 완료한바,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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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 관련부서 협의결과

○ 협의기간: 2023.02.02.~16.

○ 협의부서: 서울시(16), 영등포구(15), 유관기관(7)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

Ÿ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로, 공원 및 문화시설(서울시 운영)

을 제외한 공공시설 등의 1/2은 공공

주택으로 확보토록 검토 바라며, 신속

통합기획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정비계

획 수립 시에는 별도의 정비계획 추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람

Ÿ 공공자산담당관 추후 회신 사항과 영등

포구 기부채납시설 수요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공공주택의 확보방안을 마련

하겠음

검토

반영

서울시
공공주택과

Ÿ 본 사업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전용

84㎡형에 편중되어 계획되어 있는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제

21차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결과를 고

려하여 전용 59㎡, 84㎡형에 같은 수

량의 공공주택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Ÿ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사

전검토TF 결과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84㎡형을 같은 수량의 공공주

택으로 계획하겠음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Ÿ 공공시설계획 관련 우리시 공공자산담

당관 협의를 통해 도입시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회 협의(안) 유지시 세부

용도가 유사한 ‘과학체험관’ 및 ‘유아과

학놀이터’는 적정규모로 통합 검토 필요

Ÿ 국민주택계획(194세대)은 전체 단일

평형(84.9㎡)으로 계획한 바, 유관부

서 협의를 통해 주택수요를 고려한 평

형 다양화 검토 필요

Ÿ 공공자산담당관의 추후 회신 사항을 검

토하여 도입시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

음

Ÿ 국민주택계획은 단일 평형이 아닌 전용

면적 59㎡형과 84㎡형으로 다양화 하

도록 하겠음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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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공원조성과

Ÿ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문화공원 조성보

다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여

가생활, 휴식 등을 위한 근린공원 등의

생활권 공원의 조성이 주민 이용에 보

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Ÿ 다만 한강과 연계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문화공원의 결정이 불가피

할 경우, 공원 조성시에는 문화시설,

문화자원 및 이와 관련된 시설만을 설

치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이용할 수 있

는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고 도심 속에

서 녹음을 느낄 수 있고 빗물순환(물순

환)이 가능한 자연지반의 녹지공간(오

픈스페이스) 조성 필요

Ÿ 한강과 연계한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향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

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시
공공자산
담당관

Ÿ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문화공원 내 시

설)은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2021.8.20.)」에

따라 광역적인 시설로 공급 될수 있도

록 적정시설 검토 이후 추가 회신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Ÿ 추가 회신 사항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

겠음

검토

반영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Ÿ 유아과학놀이터 입지조건 등에 부합하

지 않음

Ÿ 건축물 기부채납에서 유아과학놀이터

를 제외하겠음
반영

영등포구
아동
청소년과

Ÿ 면적 및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청소년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음

Ÿ 건축물 기부채납에서 청소년시설을 제

외하겠음
반영


